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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f driving after stroke

• Motor vehicle collision after stroke or TIA

• 3 Case-control studies (OR: 1.9)

• Only 1 of 5 cohort: increased risk (RR: 2.71)

• 2 of 4 cross-sectional studies using driving simulator: 2-fold risk of 

MVCs

Rapoport et al, Top stroke rehabil, 2019



Risk of driving: TBI, PD

• TBI: association with crash risk: inconclusive (Chee et al, 2018)

• Odds of being involved in a crash: higher for persons without TBI

• More self-regulating, less driving, shorter distance, difficulty avoidance

• Worse on on-road test assessment & more problem with vehicle control

• PD: not a/w crash risk (Lafont et al, 2008; Thompson et al., 2018)

• More cessation of driving or self-regulating



Risk of driving: dementia

Toepper et al., JAGS, 2019



Components of fitness-to-drive

• Screening

• Which function deficits

• Who to be referred

• Any health care professionals

• Assessment

• By driving specialist

• off-road

• on-road

• Training



Training



• 4 trials with 245 

participants



• Primary outcome: 

• No clear evidence of improved on-road scores

• Secondary outcomes: 

• Road sign recognition: training > control (mean difference 1.69 points on the Road 

Sign Recognition Task, P value = 0.007, one study, 73 participants). 

• Adverse effects: none

• No RCTs about on-road driving lessons



Intervention

Non-contextual intervention

• Remedial approach

• Retraining of speed of visual 

processing and visual motor skills

• Puzzle, paper & pencil test, UFOV, 

dynavision

Contextual intervention

• On-road

• Driving simulator



Driving simulator vs cognitive training

Akinwutan et al., 2005 Neurology



Akinwutan et al., 2005 Neurology



Akinwutan et al., 2005 Neurology



Akinwutan et al., 2005 Neurology



https://stisimdrive.com/products/m4000-
ot/



https://stisimdrive.com/products/m2000-dt/







Driving simulator vs no intervention

• Non-degenerative brain injury

• RCT
• 16 sessions of simulator vs no 

intervention

• Outcome: On-Road driving 
evaluation







Devos et al., 2020

• Uncontrolled medical status.
• Uncontrolled epilepsy.
• Severe neglect.
• Hemianopia that patients cannot 

compensate for.
• Marked cognitive or behavior 
• anosognosia and severe dementia



Licensing



Devos et al., 2020







운전면허

• 장애인운전면허취득과관련한법적근거는현행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결격사유) 및동법시행령제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의구체적인범위)에명시됨

• 동법조항에따라앞을보지못하는사람, 다리 · 머리 · 척추나그밖의신체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은운전면

허에응시할수없는결격자에해당하며그외의어떠한신체장애인도면허시험에응시가능함.

• 장애인의운전면허취득시장애인의운동능력평가기준은도로교통법에의하여규정되어있는데, 신체장애인의경우운

동능력측정기기로기본적인운전능력을측정하여합격한경우에시험응시자격이주어짐.

• 핸들조작, (발)브레이크조작, 수동식브레이크조작, 액셀러레이터조작, 수동식액셀러레이터조작, 클러치조작, 기어변속조작, 사이

드브레이크조작등

• 또한개조된자동차가필요한신체장애인의경우원칙적으로는개인의개조된차량으로시험을볼수있으나장애인운전

면허없이차량을개조할수없음.



면허시험 응시자격

• 면허종류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운동능력측정시험합격자, 1종을취득하기위해서는 1종에부합되는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다음의시력을갖출것(교정시력을포함)

• 제 1종운전면허 : 양안시력 0.8이상, 각안시력이 0.5이상

※단,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은제1종대형・특수운전면허에응시할수없으며, 제1종보통운전면허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다

른쪽눈의시력 0.8이상, 수직시야20°, 수평시야120°이상, 중심시야 20°내암점또는반맹이없어야함.

• 제 2종운전면허 : 양안시력 0.5이상, 한쪽시력이없는경우다른쪽눈의시력이 0.6이상이어야함.

• 색채식별 : 붉은색, 녹색및노란색을구별할수있을것

• 조향장치나그밖의장치를뜻대로조작할수없는등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인정되는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

가없을것(다만, 보조수단이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 · 승인된자동차를사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함)



• 도로교통법제 82조

•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운전면허를받을수없다. 

• 1. 18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미만)인사람

• 2.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3. 듣지못하는사람(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 특수면허만해당한다), 앞을보지못하는사람(한쪽눈만보지

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특수면허만해당한다)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신체장애인

• 4. 양쪽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이나양쪽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5.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중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6. 제1종대형면허또는제1종특수면허를받으려는경우로서 19세미만이거나자동차(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의운전경험이 1년미만인사람

• 7.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중「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사람(외국인등록이면제된사람은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국내거소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도로교통법시행령제 42조

• 제42조(운전면허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의범위) ①법제82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란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등의정

신질호나또는정신발육지연, 뇌전증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

의가인정하는사람을말한다.

②법제82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체장애인”이란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신

체의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을말한다. 다만, 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 · 승인

된자동차를사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③법제82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또는

알코올관련장애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

을말한다.





운동능력평가

항목 합격기준

핸들조작
5초 이내에 3kg 이상의 힘으로 핸들을 580도 돌린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한다

(발)브레이크 조작
0.72초 이내에 20kg 이상의 힘으로 (발)브레이크를 누른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한다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8kg 이상의 힘으로 수동식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한다

액셀러레이터 조작
4kg 이상의 힘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한다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3.1kg 이상의 힘으로 수동식 액셀러레이터를

작동한 상태로 10초 이상 유지한다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12kg 이상의 힘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한다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
부과기준



신체상태 신체상태에따라받을수있
는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등의구조 보조수단기타

양쪽
손

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
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3.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
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양쪽
팔

4.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
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의수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
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한쪽
팔

6. 견괄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7.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양쪽
다리

8.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
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
동변속기

의족(운전조작
가능 작업용)

9.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
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
동변속기

의족

한쪽
다리

10.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
의 반대편 액셀러레이터

의족

11.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
의 반대편 액셀러레이터

의족



신체상태
신체상태에따라받을수

있는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등의구조
보조수단기

타

머리
등

12.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
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청각
장애

13.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
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보청기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
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
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청각장애인
표지부착 ·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
착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1.신체상태별
1. 위 표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우측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3. 신체장애인으로서신체상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2.운전능력별

운전능력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운전면허증기재방법

1. 자동변속기를장치한
자동차로운전면허시험
에합격한사람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A

2. 다륜형원동기장치자
전거로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J







미국

• 운전교육프로그램대상자 : Physician's Guide To Assessing and Counseling Older Drivers(AMA, 2nd Edition)을통해노인운전자

및장애인운전자뿐아니라각종질환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함

• 운전재활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서는만 15세이상이되어야하며전문가의평가와교육·장비뿐만아니라의사의

의뢰서가요구됨

• Assessment of Driving-Related Skiils(ADReS)

• 노인및인지손상이있는운전자들의기본적인운전인지능력을평가하는 battery

• Vision (시야각, 시력), Cognition (TMT-B, Clock drawing test), Motor/Somatosensory function (MMT, ROM, 빠르게걷기) 을측정하는평가

Battery

• 일반적인의료적가이드라인의판단은의사가실시하지만, 좀더세밀한평가가필요한경우혹은훈련이필요한경우

운전재활전문가(Certified Driver Rehabilitation Specialists:CDRs)에게의뢰하여더욱구체적인평가를진행

• CDRs의평가보고서를통해의사는운전의적성여부를판단함

• 환자가운전재활을원할경우, 가까운곳의 CDRs가있는곳을찾아가운전재활프로그램을신청



뇌병변 의학적가이드라인

뇌졸중 • 급성 상태의 환자는 운전을 중지해야 함

• 증상의 중증 정도에 따라서 이 제한은 조정될 수 있음

• 퇴원 후에도 더 회복이 될 때까지 운전을 중지시켜야 함

• 주의력 결핍과 무시가 있는 환자는 상담을 받아야 함

• 증상이 완화되거나 운전능력이 운전재활전문가에게 인증 될 때까지 운전을 중지하여야 함

• 편측 마비가 있을 경우 운전 재개 전에 반드시 운전 평가를 받아야 함

• 증상이 호전 되더라도, 운전 평가를 받아야 함

• 운전 능력을 인증 받은 실어증 환자가 필기 실험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면허 관리국에 해당 언어 장애가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해야 함

• 운전재활전문가는 환자의 언어능력 결핍이 교통신호 자극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판단해야 함

•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영국

• 영국의 the 2nd EC Directive on driving license (91/439/EEC), the Road Traffic Act 1988, the motor vehicles 

(Driving Licenses) regulations1999는운전에적합한법적기준을마련하였음. Section 92 of Read Traffic 

Act 1988은장애가있는운전자를아래의세가지로분류하여관련규정을제시하였음(DVL, 2011)

• ① Prescribed disability: 법적으로면허를유지할수있으나간질과같은질환은규정을충족시켜야함

• ② Relevant disability: 시야손상과같이운전을하는도중에위험해질수있는질병을갖고있음

• ③ Prospective disability: 면허를유지할수있으나 1~3년에한번씩의학적평가를받아야함



뇌병변 의학적가이드라인

자가용, 오토바이 대형트럭, 버스

뇌혈관

질환

• 반드시 1개월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음

- 임상적 회복이 만족할 만 하면 이 기간이 지난 이후

운전이 가능할 수 있음

- 발병 이후 1개월이 지난 뒤 어떠한 신경학적 손상이

남지 않았다면, DVLA에 알릴 필요 없음

- 미약한 사지의 약화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운전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알릴 필요 없음

• 다발성 TIA가 단기간에 발병한 환자는 운전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TIA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함

• 대뇌 동정맥류에서 발생한 경우 운전을 재개하기

전에 6개월간 이벤트가 없어야 함

•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 이후 1년간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됨

-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잔여 장애가 운전에

영향을 주는지, 다른 명확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운전을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려될 수 있음

- 면허를 교부하는 것은 ECG 운동부하검사를

포함한 의학적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기능적 심장 평가를 제외하고 정상 경동맥의

이미지상의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뇌병변 의학적가이드라인

자가용, 오토바이 대형트럭, 버스

뇌손상 • 보통 발작, PTA, 막 손상, 혈종, 혼란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6-12개월은 운전을 하면 안됨

• 운전에 영향을 끼칠만한 특정한 시야 손상 또는

인지기능 손상이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큼

회복되야 함

•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됨

•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연간 2%로 감소되고, 잔여

장애가 안전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운전을

재개할 수 있음

간질 발작 • 운전면허 소지자/지원자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다면, 3년짜리 면허가 정상적으로 발급됨

• 마지막 발작이 일어난 뒤로 경련예방제의 투약

없이 10년간 발작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간질 발작이 5년 전인 경우, 

간질 발생 확률이 2% 이하라는 임상적 결과 혹은

분석 결과가 있을 경우



뇌병변 의학적가이드라인

자가용, 오토바이 대형트럭, 버스

급성
뇌염과
뇌막염

발작이 없다면, 완벽하게 임상적 회복이 된 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잔여 장애가 없다는 것을
DVLA에 반드시 알려야 함
급성 섬유질환에 기인한 발작과 연관이 있다면, 
발작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됨
요양이 끝난 뒤 또는 요양하는 동안 발작이
발생했다면, 간질 규정에 충족해야 함

반드시 운전을 중지해야 함
- 뇌막염: 항경련제 복용 없이 5년간 발작이 없어야
함
- 뇌염: 항경련제 복용 없이 10년간 발작이 없어야
함



영국-운전프로그램

• 운전교육프로그램대상자 : 뇌병변장애, 지체장애뿐만아니라각종질병으로인해독립적인운전수행이불가능한사람들을

대상으로함

• For Medical Practitioners At a glance Guide to the current Medical Standards of Fitness to Drive를통해노인과장애인뿐아니라각종

질환이있는사람들에대한운전면허적성의의학적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 의사는의료적가이드라인에적합하게환자의운전면허적성을판단하여야하고, 더세밀한평가가필요하다면, 관련전문가에게

의뢰하여좀더구체적인평가를진행하도록할수있음

• 의사는관련평가및의학적가이드라인을적용하여관련내용을보고서로작성하여운전면허발급기관인운전자및자동차

면허청(Driver &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에제출할법적의무가있으며, 운전에적합하지않은환자의경우운전을하지

않도록권고함

• 장애인운전능력측정의주체는영국전역에소재하고있는장애인운전센터에서실시함. 센터는대부분정부(지방자치단체)나여러

가지기금으로운영되는비영리단체이며, 병원에부속되기도함

• 센터의역할로는장애인이나노약자, 가족전문가들에게운전능력및자동차선택에대한무료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

신규운전자나장애후복귀운전자를대상으로운전교육과운전보조장치변경및설치도수행함<표 1-8>



Driving education



미국-운전 교육

• 자격이나요건은주마다다르지만장애정도에따라 5등급으로세분화

• 중증장애인: 전문기관에서만교육가능

• 교육내용이나시간: 장애종류나상태에따라다르게구성

• 운전경력이있는사람: 경증: 10시간, 중증: 20~30시간

• 운전경력이없는사람: 경증: 25~30시간, 중증: 30시간이상





장애인 운전 무료교육- 국립재활원

• 지원 대상

• 지체,뇌병변,청각등록장애인중운전보조기기가장착된차량으로운전이필요한장애인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지원 내용 및 교육 시간

•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 @장애인이 원하는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소지자교육: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 @ 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예, 거주지, 직장, 입원 병원 등)

• 교육대상지역: 전국

• 문의처: 02-901-1553



장애인 운전 무료교육-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https://www.koroad.or.kr/kp_web/licBiz5.do

모든 장애인

학과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https://www.koroad.or.kr/kp_web/licBiz5.do



장애인 운전 무료교육-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 지원 대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및 교육 시간

•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14시간 @운전교육원 내 연습장

• 도로주행교육 14시간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코스

• 교육 방법: 운전교육원에 장애인이 찾아가서 교육

• 문의처: 02-412-2486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전

보조장치

핸들봉
일반형

특수형

확장스티어링

Secondary Control (세컨더리컨트롤)

조작력저감장치
핸들

브레이크

핸드컨트롤러
좌측

우측

좌측엑셀페달
기구형

바닥형

패달확장

우측턴시그널 승용형

경련방지플레이트

주차브레이크개조

자동변속기
레버식

전자식

족동장치

벨트류 4점, 가슴

자세유지 패드, 방석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탑승

보조장치

램프
후방형

측면형

리프트
후방형

측면형

회전시트
승용

승합

사이드서포트 고정형

멀티리프트

자동문
측면

후방

고정장치
수동

자동

탑재

보조장치
크레인

지붕형

측면, 후방형











가속 및
감속 페달
보조기기





족동식
스티어링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view12.html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view12.html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1_01.jsp?sub1=14&sub2=4



자동차 개조
업체



Education



@ NRC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재활

병원부

연구소운전지원과



도로주행훈련

도로주행접수

시뮬레이터평가및훈련

전체검사결과확인 : 의사실

시각검사, 심리검사

운전인지지각검사(CPAD) ,  유효시야선별검사(UFOV),  시계그리기(CDT)

운전실태검사

의사진료및의학적검사

진료예약및 접수



시뮬레이터



주행

기초주행 장내주행 도로주행 주차

기초평가

반응평가 판단력평가 예측력평가 복합과제

시뮬레이터탑승

안전벨트 시동 좌석조정



Gridspace 
운전시뮬레이터



Driving +



도로 주행








